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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화장품의 주 소비계층인 성인 여성들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

한 인식도를 파악하고,피부미용 지식 및 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 등

개별 요인들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소

비자 인식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수

도권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성인여성 중 현재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514명의 대상자 가운데 최종 492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시행 인지는 ‘예’26.6%,‘아니오’73.4%로 나타났으며,화장품 구매 시 성분표

시 확인 여부 또한 확인하는 비율이 20.7%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성분표시를 확인하는

응답자의 성분 확인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강 살펴본다’25.5%의 비

율이 가장 높았고,성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통이다’52.9%,‘잘 모른다’

32.4%순으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성분표시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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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유 또한 ‘표시된 성분을 잘 몰라서’50.0%로 실제 인식도는 더 낮

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인지하는 그룹의 경

우에는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룹보다 화장품 성분 확인비율

이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써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화장품 부

작용 등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업에 따른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피부미용 지식(16.5),피부관리 태도(29.3)의 평균점수는 모두 비교적 높게 나

타났지만 피부관리 태도만이 화장품 성분표시 확인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전성분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위를 비교해보면,

화장품 구입장소(p<.01),화장품 구매 시 제품정보를 얻는 경로(p<.01),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종류(p<.05)등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또한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여부를 살

펴보면 화장품 구매 시 기재·표시사항 확인군의 성분 확인 여부 응답은 ‘예’

36.6%,기재·표시사항 미확인군의 성분 확인 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따라서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집

단이 확인하지 않는 집단보다 화장품 구매 시 성분 확인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면,성분확인 여

부에 따른 화장품성분표시제 만족도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p<.05),‘현행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만족하고 있다’(p<.05),'화장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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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시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p<.01),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된다‘(p<.001)로 전성분 확인 집단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전성분 미확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은 ‘예’9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전성분

표시제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93.3%로 홍보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

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이 87.4%로 높게 나타났다.전성분표

시제의 보완 필요성은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이 58.3%로 높게 나타

났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용된 성분이 안전

한지 표시’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유해 성분을 구분해서 표시’

69.9%,‘화장품 성분의 구체적 효능 표시’62.6%순으로 높게 나타나 화장품 성

분의 안전성 및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현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소비자 인식도는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또한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인 활용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맥락에서 화장품 성분의

정보 제공 요구도가 매우 높았는데,이는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표시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소비자 인식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화장품 업계 등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도를

증대시키고,더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이해하기 쉬운 화장품 성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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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

켜 주었고,그 삶의 여유로움은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추구하

게 만들고 있다.건강과 미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오늘날 화장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

었고,그 결과 화장품은 매우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화장품은 소비자의 기호와 화장습관,유행에 민감한 패션상품으로서 심리적

만족감을 성취하고,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등 삶의 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정재용,2008).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다변화

된 욕구를 층족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성분과 효능을 갖춘 수많은 종류의 화

장품이 판매되고 있으며,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 분기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제품들과 더불어 소비자의 화장

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장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

다(이윤제,2010).화장품은 하루에도 수차례 피부에 사용되기 때문에 화장품

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화장품 안전

성의 제1조건은 바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다.오늘날 다양하고 세분화된

화장품의 종류만큼이나 화장품의 원료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안전성을 위해서 원료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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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하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한 결과,2008년 10월 18일 본격적으

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었다(김선경,2011).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보존제 등 일부 성분에 대해서만 용기 등에 기재·표시 되었

으나,제도 시행 후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공개함으로써 화장품에 대

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을 증진시키고,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이 발생하였을 시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정재

용,2008).

또한,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이미 미국(1976년 도입),독일(1997년 도입),일

본(2001년 도입)등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화장품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검증된 제도였다.해외에서

의 성공적인 시행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

학성분 화장품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상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화장품 선택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및 보건에 일조할 수 있으

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였다(김선경,2011).

그러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2011년

현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국소

비자원이 2009년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29개 마스크 팩에 대해 조사한 결과 6

개 제품에서 화장품 성분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으며(문용필,2009),여성환

경연대가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전성분표

시제를 알지 못했고,표시된 화장품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화학물

질이 많아 제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성환경연대,2009).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김명희(2009)의 연구와 홍가영(201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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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40.4%,31.7%로 나타나 모르고 있는 소비

자가 더 많았고,전성분표시제도를 알고 있어도 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소

비자가 더 많아(홍가영,2010)전성분표시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미미한 실정이

다.더욱이 소비자들의 화장품 부작용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어(이윤제,2010)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은 더 초라해 보인다.물론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하

고,제도시행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힘들 수 있다.또한 기존의 부족한 연구도구 및 좀 더

다양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많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인식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주 소비계층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과 전성분표시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

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 지식 및 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 등의 차이를 알아보고,그 차이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소비자 인식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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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피부미용 관리

피부미용이란 안면 및 전신의 피부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의 생리기능을 자극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키는 미용

기술이다.피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연

령,계절,환경,생활 등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다.이러한 내·외적인 요인

으로 인한 미용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

여 전신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피부미용이다(김수빈,2008).피부가 지닌 모

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서,아름답고 건강하며 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 상태의 유지 관리를 말하며,노화에 대한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과정

이다(김향숙,2007).

피부는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싸고 있는 하나의 막으로서 신체에

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체온조절 및 미생물이나 화학 물질로부터 신체

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의 대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다.건강한 피부는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여야 하고 또한 적

당히 피지가 분비되어서 표면은 매끄럽고,긴장감과 탄력이 있으며 광택과 생

기가 있어야 한다(김종대 외,1996).하지만 건강한 피부라 할지라고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잘못된 관리방법,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한순간 망가질 수 있다.그러므로 피

부 관리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화하여 보다 아름다운 피부를 가

꾸는 것이 피부 관리의 필요성이자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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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는 곧 건강한 피부를 말하며,건강한 피부는 신체의 모든 조직

기능이 건강한 상태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그러므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면서,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보호,화장품의 올

바른 사용 등 피부의 올바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복희,1997).이러

한 차원에서의 피부 관리에는 피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화장품을 통해 피부

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한다든지,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외부적 접근 방식과

스트레스 방지,자외선 차단,식이요법,건전한 생활 습관 등의 예방 의학적

접근 방법 등이 있다.피부의 건강상태는 개인의 생활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영양섭취,

적절한 휴식 등으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습관에서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야 한다(김향

숙,2007).

흔히 피부 관리를 받는다는 뜻은 치료차원이나 성형수술처럼 피부가 가지는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꾸준한 관리로 피부의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본래의 피부보다 좋게 하고 활발한 피부 생리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하고 매끈

하며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키거나,또는 문제화된 피부의 경우 피부생리와

기능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피부 고유의 특징과 성질을 찾도록 도와주는 차원

의 정상 피부 상태로의 개선과 건강한 피부 유지를 위한 것이다.표면적인

‘미’를 가꾸는 분야로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사용하여 외모를 수정하고 개선하

는 것이다(김수빈,2008).

피부미용관리는 피부미용 지식과 실천행위를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노력이며,올바른 관리법과 적절한 화장품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화

장품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특히 여성들에게는 필수품이나

다름없다.화장품은 피부표면의 메이크업 찌꺼기,노폐물이나 더러움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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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피부의 pH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며 유분

및 수분공급을 통해 피부를 정돈해주며,외부로부터의 세균침입을 막아주고,

추위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거나,피부표면의 건조를 방지해 주며 피부를 매

끄럽게 해주는 피부보호의 목적을 지닌다.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화장

품의 적절한 사용은 건강한 피부를 가꾸려는 피부미용관리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화장품

1)화장품의 정의

화장품법 제2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화장품”이

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

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

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기본적인 것

은 인체를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

는 사실이다(하병조,1999).즉,법적으로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과 달

라서 “인체에 대한 약리적인 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을 말한다(화장품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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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 의

일본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을 말한다.

미국
화장품이란 인체의 구조,기능의 변화 없이 청결 또는 아름답게 하고 매력

을 촉진하여 외모를 변형하기 위하여 인체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유럽

화장품이란 인체의 바깥부분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을 청결히 하고 향취를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거나 보호하고,용모를 변화시키거

나 체취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표 1>일본,미국,유럽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

하병조(1999),화장품학,p.20

2)국내 화장품법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7월 1일 시행되었다.화장품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화장품 규정은 약사

법에 묶여 많은 제약이 있었다.즉,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과 동일하게 취

급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

받았다(박상욱,2009).그러나 화장품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홍가영,2010).

2000년 화장품법이 시행 된 후 현재까지 화장품법은 시행규칙 등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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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우선 2001년 7월 27일에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설

정되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게 됐다.또 2001년 10월 10일에는

기능성화장품 중 “자외선차단효과측정방법및기준”을 제정하였고,2002년 8월

에는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본격적

으로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체계를 구축해 효능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2002년 12월에는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지

정”고시를 제정함으로서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

상,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2005년 7월에는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의 화장품 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200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

게 되었다.2006년 4월에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디에틸렉실프탈레이트

(DEHP),인태반유래물질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원료를 추가하

는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을 개정했다.2007년 10월 17일에는 화장품의

용기 등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을 일부 개정하여 2008년 10월 18일부터 전성분표시를 시행해 소비자 보호 및

알권리에 대한 명분화를 이루게 되었다(데일리코스메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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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화장품법 제정 일지

일 자 내 용

2000년 7월 1일 화장품법 발효

2001년 7월 27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2001년 10월 10일 자외선차단효가측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

2002년 8월 22일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사후관리품질관리)

2002년 12월 30일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고시 제정

2005년 7월 13일 화장품법 일부개정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내용 )

2006년 4월  5일 화장품법 일부개정 (화장품 병행수입 )

2007년 1월 14일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시행

2007년 10월 17일 화장품법일부 개정 (화장품 전성분 표시)

2008년 10월 18일 화장품 전성분표시 시행

2009년 1월  1일 화장품 병행수입 시행

2009년 1월  1일 화장품 관세율 8.0% ->6.5% 인하

3)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법 제10조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소비자

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품의 명칭,제조업자 또는 수입

자의 상호 및 주소,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의 내용량이 15ml이하 또는 15g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는 명칭,상호 및 가격 이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견본 또는 비매

품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명칭,상호만 표시할 수 있다.2008년 10월부터 화장



- 10 -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법 제10조

1.제품의 명칭

2.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6.가격

7.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8.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1.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

(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는 효능·효과,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3.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상 주의사항

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과일산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

8.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품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해 표시하도록 한다.단,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해도 된다(시행규칙 제13

조).

<표 3>화장품 기재·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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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1)국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화장품의 본래의 기능은 신체의 청결과 미화,매력증진,외모변화 등을 위하

여 사용되는 것이나,그 원료성분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소비

자가 지속적으로 쓴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

성이 잠재되어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김명희,2009).

전성분표시제 도입 전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성분만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화

장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피해사례가 급

증하였고,최근 화장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화

장품에 신종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아울러,화장품 사

용에 대한 부작용 발생 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하는 규정이 전무하였

기에 제품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이에 소비자 알권

리를 보장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화

장품 용기 등에 기재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정

재용,2008).

이러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취지는 첫째,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

록 하고,화장품 구매 시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

는 것이며,둘째,부작용 발생 시 장해를 초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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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 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의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

성분표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성분”이라 함은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사용된 원료의 명칭

으로서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전성분표시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화장품으로서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주소를 대신 표시

하거나,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전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내용량이 50g또는 50ml이하인 제품

2.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

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에 지참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보건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

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안)은 2005년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내용에서 처음 언급된 후 2007년 10월

17일에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8일 이후 출하(수입품은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되었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을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화장품 성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타르색소(발암성 우려),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배

합한도 고시성분(보존제 등)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법개정을 통해 개별 제품별

로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하게 되었다(정재용,2008).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주요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화장품 전성분표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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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분의

명칭)

성분의 명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 사

전」에 따른다.

제5조

(글자크기)
전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표시의

순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 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다만,혼

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서 표시하고,1% 이하로 사용된 성분,착향제 및 착

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제7조

(표시생략

성분 등)

① 메이크업용 제품,눈화장용 제품,염모용 제품 및 매니큐어용 제품에서 홀

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또는 +/-」의 표시 뒤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보존제 등으로 제품 중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조 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

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별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을 표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⑥ pH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의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다.

⑦ 표시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의 경우

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타 성분」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화장품

성분 사전

발간기관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화장품 성분 사전」의 발간 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

로 한다.

② 발간기관의 장은 성분 명명법,성분 추가 여부 및 발간방법 등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 「화장품 성분 사전」을 발간 또는 개정한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지침(2007),식품의약안전청,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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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화장품 성분표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해온 선진국들은 이미 화장품 전

성분표시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미국에서 1977

년부터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물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최초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독일 피부과 의사들의 제안으로 1997년 EU 화장품지침 6차 개정

에 의해서 시행되었다.일본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화장품 규제 완화의 일환

으로 화장품 원료관리제도의 NegativeList(배합 금지 성분 리스트)체계 도입

과 함께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김영찬 외,2004).

미국에서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관리·감독 하에 1977년 가장

먼저 전성분표시 실시와 타르색소의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였고,이는 세계적

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미국이 고안한 전성분표시의 기본골격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기준으로서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다.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

리는 유럽에서와 같이 Positive및 NegativeList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다

만 엄격하게 규제되거나 금지된 성분 15개가 있다.성분목록은 농도가 1%이

하인 성분을 제외하고 함유된 성분을 INCI(InternationalNomenclatureof

CosmeticIngredient,국제화장품명명법)명으로 함유량이 큰 순으로 나열해야

한다.그 다음,농도가 1%이하인 성분을 순서 없이 나열하고 색 첨가제는 다

른 성분들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한다(정지훈,2008).

유럽에서 화장품은 EU CosmeticDiretive(76/768/EEC)에 의해 관리·규제되

고 있고,화장품의 규제기관은 EU집행위원회이다.유럽 화장품법(76/768/EEC)

은 1976년 7월 27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7번의 수정을 거쳐 일부 규정이 보완

되었고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성분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Annex부분이 31

번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정지훈,2008).화장품 전성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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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1977년 EU 화장품지침 6차 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성분목록은 2차 포

장에 표기해야 하나 2차 포장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며 첨가

된 시점의 중량을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되 1% 이하 농도의 성분은 1% 이상

농도를 가진 성분 뒤에 순서 없이 나열 가능하다(황순욱,2009).

일본에서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화장품을 관리하며 화장품의 규제기관은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에서 하고 있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2001년 4월부

터 화장품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지정 성분을 폐기하고 유럽의 성분

관리 체계를 근거로 하여 배합금지성분목록,배합한도 성분목록,자외선차단제

사용가능 성분목록,살균·보존제의 성분목록,색소의 성분목록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있다(홍가영,2009).성분목록은 INCI(InternationalNomenclatureof

CosmeticIngredient,국제화장품명명법)명으로 함유량이 큰 순으로 나열한

후,그 다음 농도가 1%이하인 성분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고,색 첨가제는

다른 성분들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한다.화장품 전성분

명은 INCI성분명에 준하여 일본어로 번역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성분

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은 미국과 유럽의 규정과 유사하다(황순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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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시기 표시언어 기재 예외

미국 1977년 영어 INCI

-제품의 공정과정에 사용되지만 제조공정에 따라  

  처리되는 산(중화되어 염으로 변화) 

-공정과정에서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효과를 위

 해 사용되지만, 표시성분과 동일한 구성물로 전

환되고 구성물이 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성분

유럽 1997년 영어 INCI

-사용된 원료의 불순물

-최종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조 시 사용되

  는 보조물질

-향수나 방향성 조성물의 용제나 캐리어에 쓰이  

  는 규제 필요량만금 사용하는 물질(향수 또는 

  아로마로 언급)

일본 2001년 일본어 
-배합성분에 부수하는 성분(불순물포함)으로 제 

  품 중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앟는 소량 함유성분

<표 5>외국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현황

정재용(2008),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과 의의,한국포장협회 통권제179호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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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성인 여성의 인식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성

인 여성으로 현재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514명을 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본 조사는 2011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그 중 503부가 회수되었고,이 중 불충분한 답변 또는 응답하지 않

은 문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492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

다.

2.연구도구

본 조사는 성인 여성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요인을 알

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지 측정내용을 <표

6>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화

장품 구매행위,화장품 부작용 경험유무,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 및 만족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연령,결혼유무,직종,

학력,월평균가계소득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피부미용 지식에 대한 설문은 총 20문항으로 이지수(2004),김명신(2007),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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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2008),정향숙(2010)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

였다.정답일 경우 1점씩 획득하게 하여 총점에 따라 상,중,하로 그룹을 나

누었다.

피부관리 태도에 관한 질문은 총 10문항으로,이지수(2004),김명신(2007),박

현진(2009),정향숙(2010)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알맞은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설문 문항을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전혀 그렇지 않

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환산하였고,점수에 따

라 상,중,하로 그룹을 나누었다.

화장품 구매행위에 관한 문항은 11문항으로 화장품 구입에 관련된 질문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또한 화장품 부작용 경험유무와 증상 등 총 4문항 구성

하였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와 관련한 문항은 총 17문항으로,전성분표시제의 인식

및 확인여부 관련 8문항,만족도 4문항,필요성 및 요구도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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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문항

일반적인 특성 연령,결혼여부,직종,학력,월평균가계소득 5

피부관리 태도 피부관리를 위한 행동 및 관심도 10

피부미용 지식
여드름,자외선,피부노화,스트레스,피부타입,

항산화,화장품,클렌징,딥클렌징 등
20

화장품 구매행태

화장품 사용여부,화장품 구입,관심도,구입 장소,

월평균 화장품 구입 개수,화장품 정보습득 경로,

구입 종류,화장품 구입 시 중요 요인,

기재·표시사항 확인 여부 등

11

화장품 부작용

경험 여부

화장품 부작용 경험 여부,부작용 증상,

부작용 대처법,부작용 성분 인지
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식 및 확인여부

전성분표시제 시행 인지,인지 경로,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 확인 여부,

전성분 확인 정도,확인 이유,

화장품 성분인지도,성분 정보습득 경로,

전성분표시 확인하지 않는 이유

8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만족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시행 및 만족도,

화장품 선택에 도움 여부,

제도의 취지 부합성

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필요성 및 요구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

전성분표시제의 홍보 필요성,

화장품 성분의 정보 제공 및 교육 필요성,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보완점 필요 여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요구사항

5

총 문항수 67

<표 6>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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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

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부작용 경험,전성분표시제 인식도 및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분확인 여부에 따른 피부 관리태도,피부미용지식,화장품성분표시

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전성분 확인여부와 성분인지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위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통계처리는

SPSSWIN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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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연구 대상자

의 연령은 30대 46.3%,20대 29.1%,40대 24.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결

혼여부는 미혼 42.5%,기혼 57.5%로 기혼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전업주부 23.4%,생산/제조

직 14.0%,판매/서비스직 10.4%,기타 8.7%,자영업 3.9%,학생 3.7%,공무원

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37.8%로 가장 높았고,고등학교 졸업 및 이

하 30.1%,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29.3%,대학원 재학 및 졸업 2.8%순으로 나

타났다.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 27.0%,200만원 이하 24.0%,400만원 이하

15.4%,150만원 이하 15.0%,500만원 이하 9.8%,500만원 이상 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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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92)

N %

나이

20대 143 29.1

30대 228 46.3

40대 121 24.6

결혼
미혼 209 42.5

기혼 283 57.5

직업

학생 18 3.7

사무직 167 33.9

판매/서비스직 51 10.4

공무원 10 2.0

생산/제조직 69 14.0

전업주부 115 23.4

자영업 19 3.9

기타 43 8.7

학력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148 30.1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144 29.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86 37.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4 2.8

소득

150만원 이하 74 15.0

200만원 이하 118 24.0

300만원 이하 133 27.0

400만원 이하 76 15.4

500만원 이하 48 9.8

500만원 이상 4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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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식도

1)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인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

26.6%,‘아니오’73.4%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TV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인터넷이 23.7%,주변 사람 12.2%,신문,잡지 9.2%,기타

9.2%,화장품 가게 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인지 및 알게 된 경로

N %

시행 인지
예 131 26.6

아니오 361 73.4

알게 된 경로

(N=131)

TV 53 40.4

인터넷 31 23.7

신문,잡지 12 9.2

주변 사람 16 12.2

화장품 가게 7 5.3

기타 12 9.2

(N=49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성분표시제 시행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

이 20대 23.8%,30대 25.9%,40대 31.4%로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결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기혼이 27.9%로 미혼보다 높게 나

타났다.직업의 경우 공무원 60.0%,전업주부 30.4%,판매/서비스직 27.5%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및 졸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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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전체
χ 2(p)

N % N % N

나이

20대 34 23.8 109 76.2 143
2.074

(.354)
30대 59 25.9 169 74.1 228

40대 38 31.4 83 68.6 121

결혼
미혼 52 24.9 157 75.1 209 .567

(.452)기혼 79 27.9 204 72.1 283

직업

학생 2 11.1 16 88.9 18

10.727

(.151)

사무직 41 24.6 126 75.4 167

판매/서비스직 14 27.5 37 72.5 51

공무원 6 60.0 4 40.0 10

생산/제조직 17 24.6 52 75.4 69

전업주부 35 30.4 80 69.6 115

자영업 3 15.8 16 84.2 19

기타 13 30.2 30 69.8 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40 27.0 108 73.0 148
1.443

(.696)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34 23.6 110 76.4 14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52 28.0 134 72.0 18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5 35.7 9 64.3 14

소득

150만원 이하 19 25.7 55 74.3 74

1.761

(.881)

200만원 이하 30 25.4 88 74.6 118

300만원 이하 37 27.8 96 72.2 133

400만원 이하 24 31.6 52 68.4 76

500만원 이하 11 22.9 37 77.1 48

500만원 이상 10 23.3 33 76.7 43

전 체 131 26.6 361 73.4 492

35.7%가 알고 있다는 응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대학교 재학

및 졸업 28%,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27%,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23.6% 순

으로 나타났다.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400만원 이하 31.6%,300만원 이하

27.8%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9>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성분표시제 시행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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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예’20.7%,‘아니오’

79.3%로 대부분이 확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분확인 정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강 살펴본다'가 25.5%로 가장 많았으

며,‘추출물 등 기능성 성분들을 확인한다’24.5%,‘주요 성분들을 확인한다’

2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한 화학성분의 유무 확인(14.7%)’,‘모든 성

분을 꼼꼼히 확인(5.9%)’,‘전성분표시가 있는지만 확인(4.9%)’,‘알러지 성분

유무 확인(2.0%)’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성분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확

인하기 위해서’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22.5%)’,‘그냥 화장품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13.7%)’,‘알러지를 일으키는 성

분을 확인하기 위해(11.8%)’,‘광고하는 성분의 포함 유무 확인(3.9%)’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기재된 전체 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통이

다’52.9%,‘잘 모른다+전혀 모른다’34.4%,‘대체로 알고 있다’12.7%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성분의 정보의 출처의 경우 화장품 판매처 직원이 31.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인터넷 포털 검색이 30.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시된 성분을 잘 몰라서’

50.0%로 가장 높았으며,‘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구매하기 때문’16.4%,‘성

분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13.8%,‘판매직원이 주요 성분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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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시 확인 사항

N %

성분확인

여부

(N=492)

예 102 20.7

아니오 390 79.3

성분확인

정도

(N=102)

모든 성분을 꼼꼼히 확인 6 5.9

주요성분들을 확인 23 22.5

추출물 등 기능성 성분들을 확인 25 24.5

유해한 화학성분의 유무를 확인 15 14.7

본인의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의 유무를 확인 2 2.0

전체적으로 대강 살펴본다 26 25.5

전체 성분표시가 되어있는지 정도만 확인 5 4.9

성분확인

이유

(N=102)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49 48.0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23 22.5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12 11.8

광고하는 성분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4 3.9

그냥 화장품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14 13.7

성분

인지

(N=102)

대체로 알고 있다 13 12.7

보통이다 54 52.9

잘 모른다 33 32.4

전혀 모른다 2 2.0

성분정보

출처

(N=102)

화장품 판매처 직원 32 31.4

인터넷 포털 검색 31 30.4

화장품 회사 홈페이지 3 2.9

화장품 관련 서적 및 잡지 18 17.6

친구,가족,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18 17.6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이유

(N=390)

표시된 성분을 잘 몰라서 195 50.0

성분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54 13.8

글씨가 너무 작아서 14 3.6

판매직원이 주요 성분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54 13.8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구매하기 때문에 64 16.4

표시된 성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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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전체 성분표시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30

대의 22.8%가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결혼여부

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 16.7%,기혼 23.7%가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기혼이 미

혼보다 높게 나타났다.또한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공무원 40.0%,판매/서비스

직 33.3%,자영업 26.3%순으로 확인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1).따라서 공무원이 다른 직업군보다 화장품 구매 시

전체 성분표시를 더 많이 확인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이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22.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소

득에 따라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의 29.2%가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

으며,500만원 이상이 25.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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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일반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예 아니오 전체
χ 2(p)

N % N % N

나이

20대 25 17.5 118 82.5 143
1.517

(.468)
30대 52 22.8 176 77.2 228

40대 25.20.7 96 79.3 121

결혼
미혼 35 16.7 174 83.3 209 3.512

(.061)기혼 67 23.7 216 76.3 283

직업

학생 1 5.6 17 94.4 18

20.195

**

(.005)

사무직 29 17.4 138 82.6 167

판매/서비스직 17 33.3 34 66.7 51

공무원 4 40.0 6 60.0 10

생산/제조직 6 8.7 63 91.3 69

전업주부 27 23.5 88 76.5 115

자영업 5 26.3 14 73.7 19

기타 13 30.2 30 69.8 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28 18.9 120 81.1 148
5.005

(.171)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27 18.8 117 81.3 14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1 22.0 145 78.0 18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6 42.9 8 57.1 14

소득

150만원 이하 13 17.6 61 82.4 74

4.269

(.511)

200만원 이하 26 22.0 92 78.0 118

300만원 이하 23 17.3 110 82.7 133

400만원 이하 15 19.7 61 80.3 76

500만원 이하 14 29.2 34 70.8 48

500만원 이상 11 25.6 32 74.4 43

전 체 102 20.7 390 79.3 49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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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지에 따른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시행인지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시행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38.2%가 화장

품 구매 시 성분확인을 한다고 응답하여,시행을 모르는 응답자의 성분확인

정도(1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따라서 전성분제도의 시행을 알고 있는 집단이 모르는 집단보다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을 더 많이 확인함을 알 수 있다.

<표 12>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지에 따른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전체 χ 2(p)예 아니오

N % N %

전성분제도 

시행인지

예 50 38.2 81 61.8 131
33.029***

(.000)
아니오 52 14.4 309 85.6 361

전체 102 20.7 390 79.3 4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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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대상자의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과 관련 요인 연구

1)피부미용 지식도

(1)피부미용 지식

연구 대상자의 피부미용 지식도의 조사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피부미

용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의 피부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합성 피부라 한다’의 경우 정답 9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 현상이 촉진 된다(박현진,

2009)’97.6% ‘수면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김승아,

2008)’96.7%로 대부분이 정답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또한 ‘흐린 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김명신,2007)’93.7%,‘클렌징 제품은 세정력

이 강할수록 피부건강에 좋다’92.1%,‘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김

승아,2008)’91.7%로 정답률이 90%이상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답을 맞추

었다.

반면 ‘딥클렌징은 표피층에 누적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김명신,

2007)’의 경우 정답률이 40.4%로 가장 낮았으며,‘여드름이 있는 경우 유분기

가 없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다(김승아,2008)’59.8%,‘SPF와 PA는 둘 다

자외선 차단지수를 말한다(박현진,2009)’64%로 정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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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피부미용 지식

문 항
오답 정답

N(%) N(%)

여드름이 있는 경우 유분기가 없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다

(o)
198(40.2)294(59.8)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노화 현상이 촉진된다

(o)
12(2.4) 480(97.6)

정상 피부란 PH4.5~6사이인 약산성 상태를 말한다(o) 129(26.2)363(73.8)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o) 41(8.3) 451(91.7)

스트레스는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o) 56(11.4) 436(88.6)

자극적인 음식은 피지분비를 촉진시킨다(o) 66(13.4) 426(86.6)

두 가지 이상의 피부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합성 피부라 한

다(o)
10(2.0) 482(98.0)

비타민E는 항산화기능이 있어 피부노화를 예방해 준다(o) 51(10.4) 441(89.6)

수면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o) 16(3.3) 476(96.7)

피부노화는 25세 전후부터 시작된다(o) 158(32.1)334(67.9)

SPF와 PA는 둘 다 자외선 차단지수를 말한다(o) 177(36.0)315(64.0)

피부타입에 관계없이 각질제거는 자주 할수록 피부에 좋다(x) 65(13.2) 427(86.8)

여성의 피부는 20대 때 피부타입이 결정되어 유지된다(x) 103(20.9)389(79.1)

베이비 화장품은 순해서 성인에게도 좋다(x) 92(18.7) 400(81.3)

딥클렌징은 표피층에 누적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x) 293(59.6)199(40.4)

건성피부에는 알코올 함량이 많은 화장수를 사용한다(x) 62(12.6) 430(87.4)

흐린 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x) 31(6.3) 461(93.7)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야채나 과일 등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

하는 것이 좋다(o)
70(14.2) 422(85.8)

클렌징 제품은 세정력이 강할수록 피부건강에 좋다(x) 39(7.9) 453(92.1)

아이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한다(o) 62(12.6) 430(87.4)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정답인 경우 1점으로,오답인 경우 0점으로 계산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계산하여 피부미용 지식도에 따라 그룹을

상,중,하로 나누었다.그 결과 <표 14>와 같이 전체 응답자 492명 중 상위



- 32 -

N % Mean±SD

상 172 35.0 18.5±0.7

중 191 38.8 16.6±0.5

하 129 26.2 13.6±2.0

전체 492 100.0 16.5±2.2

30%는 172명(35.0%),중위 40%는 191명(38.8%),하위 30%는 129명(26.2%)로

나누어 졌다.

그룹을 나누는 전체 기준은 평균 16.5점을 기준으로 하였다.상 그룹의 피부

미용지식 점수는 18.5점,중 그룹의 평균 점수는 16.6점,하 그룹의 평균은

13.6점으로 나타났다.

<표 14>피부미용 지식도 그룹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 지식정도를 살펴보면 ‘중’38.8%,‘상’35.0%,

‘하’2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30대의 경우

‘중’이 높게 나타났으며,40대의 경우 ‘상’이 39.7%로 높게 나타났다.결혼여부

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은 ‘중’39.2%로 높았으며,기혼의 경우 ‘하’27.2%로 미

혼보다 높게 나타났다.또한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하’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상’의 경우 자영업의 57.9%가 속하여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및 졸업,대학교 재학 및 졸업의 경우

‘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에서는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또한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150만원 이하의 경우 ‘하’

36.5%로 가장 높았으며,‘상’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46.5%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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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 지식

상 중 하 전체
χ 2(p)

N % N % N % N

나이

20대 48 33.6 55 38.5 40 28.0 143
2.023

(.731)
30대 76 33.3 90 39.5 62 27.2 228

40대 48 39.7 46 38.0 27 22.3 121

결혼
미혼 75 35.9 82 39.2 52 24.9 209 .354

(.838)기혼 97 34.3 109 38.5 77 27.2 283

직업

학생 6 33.3 6 33.3 6 33.3 18

26.803*

(.020)

사무직 68 40.7 58 34.7 41 24.6 167

판매/서비스직 20 39.2 21 41.2 10 19.6 51

공무원 3 30.0 1 10.0 6 60.0 10

생산/제조직 14 20.3 30 43.5 25 36.2 69

전업주부 35 30.4 53 46.1 27 23.5 115

자영업 11 57.9 3 15.8 5 26.3 19

기타 15 34.9 19 44.2 9 20.9 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35 23.6 60 40.5 53 35.8 148

21.214**

(.002)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50 34.7 58 40.3 36 25.0 14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78 41.9 70 37.6 38 20.4 18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9 64.3 3 21.4 2 14.3 14

소득

150만원 이하 23 31.1 24 32.4 27 36.5 74

10.247

(.419)

200만원 이하 41 34.7 47 39.8 30 25.4 118

300만원 이하 47 35.3 51 38.3 35 26.3 133

400만원 이하 22 28.9 34 44.7 20 26.3 76

500만원 이하 19 39.6 18 37.5 11 22.9 48

500만원 이상 20 46.5 17 39.5 6 14.0 43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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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성분 확인

전체 t
예

N=102

아니오

N=390

N(%) N(%)

여드름이 있는 경우 유분기가 없

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다

O 66(64.7) 228(58.5) 294(59.8)
1.311

X 36(35.3) 162(41.5) 198(40.2)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

되면 피부 노화 현상이 촉진된다

O 99(97.1) 381(97.7) 480(97.6)
.136

X 3(2.9) 9(2.3) 12(2.4)

정상 피부란 pH 4.5~6 사이인 

약산성 상태를 말한다

O 74(72.5) 289(74.1) 363(73.8)
.101

X 28(27.5) 101(25.9) 129(26.2)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

다

O 97(95.1) 354(90.8) 451(91.7)
1.983

X 5(4.9) 36(9.2) 41(8.3)

스트레스는 여드름의 원인이 된

다

O 88(86.3) 348(89.2) 436(88.6)
.701

X 14(13.7) 42(10.8) 56(11.4)

자극적인 음식은 피지분비를 촉

진시킨다

O 89(87.3) 337(86.4) 426(86.6)
.050

X 13(12.7) 53(13.6) 66(13.4)

두가지 이상의 피부타입을 가지

고 있는것을 복합성 피부라 한다

O 102(100 380(97.4) 482(98.0)
2.670

X 0(.0) 10(2.6) 10(2.0)

비타민E는 항산화기능이 있어 피

부노화를 예방해 준다

O 91(89.2) 350(89.7) 441(89.6)
.024

X 11(10.8) 40(10.3) 51(10.4)

수면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

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O 101(99) 375(96.2) 476(96.7)
2.110

X 1(1.0) 15(3.8) 16(3.3)

피부노화는 25세 전후부터 시작

된다

O 64(62.7) 270(69.2) 334(67.9)
1.560

X 38(37.3) 120(30.8) 158(32.1)

SPF와 PA는 둘 다 자외선 차단

지수를 말한다

O 62(60.8) 253(64.9) 315(64.0)
.586

X 40(39.2) 137(35.1) 177(36.0)

피부타입에 관계없이 각지제거는 

자주 할수록 피부에 좋다

O 87(85.3) 340(87.2) 427(86.8)
.251

X 15(14.7) 50(12.8) 65(13.2)

여성의 피부는 20대 때 피부타입 O 80(78.4) 309(79.2) 389(79.1) .031

(2)피부미용 지식과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화장품 성분 확인 여부에 따른 피부미용지식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문항별 정답률은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전성분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피부미용 지식 (O=정답,X=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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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되어 유지된다 X 22(21.6) 81(20.8) 103(20.9)

베이비 화장품은 순해서 성인에

게도 좋다

O 79(77.5) 321(82.3) 400(81.3)
1.254

X 23(22.5) 69(17.7) 92(18.7)

딥클렌징은 표피층에 누적된 피

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O 38(37.3) 161(41.3) 199(40.4)
.544

X 64(62.7) 229(58.7) 293(59.6)

건성피부에는 알코올 함량이 많

은 화장수를 사용한다

O 87(85.3) 343(87.9) 430(87.4)
.517

X 15(14.7) 47(12.1) 62(12.6)

흐린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

O 97(95.1) 364(93.3) 461(93.7)
.426

X 5(4.9) 26(6.7) 31(6.3)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야채나 

과일 등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

는 것이 좋다

O 84(82.4) 338(86.7) 422(85.8)
1.233

X 18(17.6) 52(13.3) 70(14.2)

클렌징 제품은 세정력이 강할수

록 피부건강에 좋다

O 94(92.2) 359(92.1) 453(92.1)
.001

X 8(7.8) 31(7.9) 39(7.9)

아이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에 속

한다

O 90(88.2) 340(87.2) 430(87.4)
.082

X 12(11.8) 50(12.8) 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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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다
143

(29.1)

294

(59.8)

52

(10.6)

3

(.6)

피부관리를 하는 것은 피부노화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190

(38.6)

292

(59.3)

8

(1.6)

2

(.4)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우므로 외출 시 

자외선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199

(40.4)

217

(44.1)

58

(11.8)

18

(3.7)

흡연, 음주는 피부건강에 유해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161

(32.7)

296

(60.2)

29

(5.9)

6

(1.2)

계절에 맞는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한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94

(19.1)

247

(50.2)

145

(29.5)

6

(1.2)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을 위해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한다

42

(8.5)

128

(26.0)

270

(54.9)

52

(10.6)

화장품은 피부타입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4

(35.4)

301

(61.2)

17

(3.5)

0

(.0)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화장품은 버린다
100

(20.3)

303

(61.6)

87

(17.7)

2

(.4)

피부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을 통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9

(7.9)

174

(35.4)

246

(50.0)

33

(6.7)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30

(6.1)

152

(30.9)

283

(57.5)

27

(5.5)

2)피부관리 태도

(1)피부관리 태도

연구 대상자의 피부관리 태도는 <표 17>과 같이 10문항을 “매우 그렇다”4

점,“그렇다”3점,“그렇지 않다”2점,“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총 40점 만점으로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였다.

<표 17>피부관리 태도 N(%)

(N=492)



- 37 -

N % Mean±SD

상 146 29.7 33.8±1.9

중 184 37.4 29.2±1.1

하 162 32.9 25.4±1.7

전체 492 100.0 29.3±3.7

4점 Likert척도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피부관리 태도 그룹을 상,중,하로

나눈 결과 <표 18> 과 같이 전체 응답자 492명 중 상위 30%는 146명

(29.7%),중위 40%는 184명(37.4%),하위 30%는 162명(32.9%)로 나누어 졌다.

그룹을 나누는 전체 기준은 평균 29.3점을 기준으로 하였다.상 그룹의 피부관

리 태도 점수는 33.8점,중 그룹의 평균 점수는 29.2점,하 그룹의 평균은 25.4

점으로 전체적으로 피부관리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18>피부관리 태도 그룹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 태도를 살펴보면 ‘중’이 37.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하’가 32.9%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

대,30대의 경우 ‘중’이 높게 나타났으며,40대의 경우 ‘하’가 34.7%로 높게 나

타났다.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은 ‘중’이 40.2%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의 경우 ‘하’가 35.0%로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또한 직업에 따라 살펴

보면 사무직의 경우 '하‘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상‘의 경우 자영업

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의 경우 ‘하’가 42.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이하에서는 ‘중’이 높게 나타났다.또한

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하’가 39.5%가 가장 높았으며,상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37.2%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38 -

<표 19>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 태도

상 중 하 전체
χ 2(p)

N % N % N % N

나이

20대 41 28.7 58 40.6 44 30.8 143
1.290

(.863)
30대 67 29.4 85 37.3 76 33.3 228

40대 38 31.4 41 33.9 42 34.7 121

결혼
미혼 62 29.7 84 40.2 63 30.1 209 1.613

(.446)기혼 84 29.7 100 35.3 99 35.0 283

직업

학생 6 33.3 6 33.3 6 33.3 18

16.310

(.295)

사무직 46 27.5 59 35.3 62 37.1 167

판매/서비스직 18 35.3 17 33.3 16 31.4 51

공무원 5 50.0 5 50.0 0 .0 10

생산/제조직 20 29.0 26 37.7 23 33.3 69

전업주부 31 27.0 45 39.1 39 33.9 115

자영업 10 52.6 4 21.1 5 26.3 19

기타 10 23.3 22 51.2 11 25.6 43

학력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42 28.4 53 35.8 53 35.8 148

2.683

(.847)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42 29.2 57 39.6 45 31.3 14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57 30.6 71 38.2 58 31.2 18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5 35.7 3 21.4 6 42.9 14

소득

150만원 이하 18 24.3 36 48.6 20 27.0 74

9.663

(.471)

200만원 이하 32 27.1 48 40.7 38 32.2 118

300만원 이하 44 33.1 44 33.1 45 33.8 133

400만원 이하 19 25.0 27 35.5 30 39.5 76

500만원 이하 17 35.4 15 31.3 16 33.3 48

500만원 이상 16 37.2 14 32.6 13 30.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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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부관리 태도와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성분확인 여부에 따른 피부 관리태도를 살펴보면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을

위해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한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화장품은 버린다’는

문항에서 성분확인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혈액순환과 피부미

용을 위해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한다’의 경우 예 2.51,아니오 2.28로 성분확인

집단이 미확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또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화장품은 버린다’의 경우 예 3.14,아니오

2.99로 성분확인 집단이 미확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

다(p<.05).그 외의 피부 관리태도 문항의 경우 모두 성분확인 집단이 미확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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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피부관리 태도와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문항

성분확인

t
유의

확률

예 아니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다 3.27  .583 3.15  .635 1.849 .065

피부관리를 하는 것은 피부노화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3.41  .586 3.35  .523 1.056 .292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우므로 외출 시 

자외선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3.32  .786 3.18  .790 1.583 .114

흡연, 음주는 피부건강에 유해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3.29  .639 3.23  .607 .929 .354

계절에 맞는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한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2.99  .751 2.84  .710 1.866 .063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을 위해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한다
2.51  .767 2.28  .772

2.751

**
.007

화장품은 피부타입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39  .548 3.30  .532 1.549 .122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화장품은 

버린다
3.14  .614 2.99  .631

2.150

*
.032

피부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을 통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50  .793 2.43  .720 .846 .398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2.47  .713 2.35  .674 1.572 .117

전체 102 390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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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부미용 지식에 따른 피부관리 태도 차이

피부관리 태도를 살펴보면 하 32.9%,중37.4%,상29.4%로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피부미용 지식별로 살펴보면 피부미용 지식이 낮은 경우 피부관리

태도가 하에 속하는 사람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부미용 지식이

중·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피부관리 태도가 중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피부미용 지식에 따른 피부관리 태도 차이

피부관리 태도
전체

χ 2(p)상 중 하

N % N % N % N

피부미용 지식

상 54 31.4 67 39.0 51 29.7   172

3.519

(.475)
중 60 31.4 70 36.6 61 31.9 191

하 32 24.8 47 36.4 50 38.8 129

전체 146 29.7 184 37.4 162 32.9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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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성분확인

t
유의확

률

예 아니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피부미용지식 16.36   2.294 16.50   2.191 -.547 .584

피부관리태도 30.30   3.817 29.05   3.616
3.079

**
.002

N 102 390

(4)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와 화장품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성분확인 여부에 따른 피부 관리태도를 살펴보면 예 30.30,아니오 29.05로

확인집단이 미확인 집단보다 피부 관리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피부미용지식의 경우 미확인집단이 16.50으로 확

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2>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에 따른 성분확인 여부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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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장품 구매행위

(1)연구 대상자의 화장품 구매행위

화장품 구매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화장품 사용여부의 경우 ‘예’99.2%로 높

게 나타났으며,화장품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예’95.7%로 높게 나타났다.화

장품 관심도의 경우 ‘매우 많다’13.0%,‘많다’38.8%로 긍정의 대답이 ‘별로

없다’6.1%,‘전혀 없다’0.8%보다 많아 화장품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월평균 화장품 구입개수의 경우 1개 이하 52.0%,2〜3개 42.5%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그리고 주로 화장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화장품 전문점 및

브랜드숍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

법의 경우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43.3%,판매직원 17.7%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화장품 구입종류를 살펴보면 기초 화장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기능

성화장품이 각각 39.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화장품 구입 시 중요요인

을 살펴보면 기능 및 효과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품질 30.1%,가

격과 브랜드 이미지가 9.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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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화장품 구매행위 (N=492)

N %

화장품 사용
예 488 99.2

아니오 4 .8

화장품 구입
예 471 95.7

아니오 21 4.3

화장품 

관심도

매우 많다 64 13.0

많다 191 38.8

보통이다 203 41.3

별로 없다 30 6.1

전혀 없다 4 .8

화장품 

구입개수

1개 이하 256 52.0

2〜3개 209 42.5

4〜5개 18 3.7

6개 이상 9 1.8

구입 장소

화장품 전문점 및 브랜드숍 172 35.0

백화점 137 27.8

대형 할인마트 30 6.1

인터넷 쇼핑몰 76 15.4

방문판매 48 9.8

홈쇼핑 12 2.4

병원 및 약국 17 3.5

정보습득

방법 

tv등의 광고 71 14.4

인터넷을 통한 정보 85 17.3

잡지 광고 36 7.3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213 43.3

판매직원 87 17.7

구입종류

(복수응답)

기초 화장품 457 46.5

기능성 화장품 387 39.4

색조 화장품 112 11.4

바디 및 두발 화장품 25 2.5

구입 시 

중요요인

가격 48 9.8

품질 148 30.1

브랜드 이미지 48 9.8

디자인 및 용기 6 1.2

기능 및 효과 236 48.0

용량 3 .6

향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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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장품 구매행위와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전성분 확인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화장품 사용여부

의 경우 확인군 99.0%,미확인군 99.2%가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1년 이내 화장품 구입경험의 경우에도 확인군

96.1%,미확인군 95.6%가 구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확인여부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관심도를 살펴보면 긍정(매우 많다+많다)응답은

확인군 59.8%,미확인군 49.7%로 성분확인 집단이 미확인집단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개수를 살펴보면 1개 이하의 경우 미확인군이 52.1%로

높게 나타났으며,2-3개의 경우 성분확인군이 43.1%로 미확인군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구입 장소를 살펴보면 성분확인군의 경

우 화장품 전문점,인터넷쇼핑몰이 높게 나타났으며,미확인군의 경우 백화점

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31.3%로 성분확인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p<.01).

또한 제품정보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면 성분확인군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

보가 29.4%로 미확인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미확인군은 친구나 가족 등 주

변사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성분확인군은 기능성화장품이

41.7%로 미확인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미확인군은 기초화장품,색조화장품

에서 성분확인군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05).또한 화장품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의 경우 성분확인군은 기능 및 효과 48.0%,품질

32.4%,가격 9.8%로 높게 나타났으며,미확인군은 브랜드이미지가 10.5%로 성

분확인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성분확인

여부에 따라 화장품 구입 장소,제품정보 얻는 방법,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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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전성분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위

구분
성분확인군 미확인군 전체

χ 2(p)
N % N % N

화장품사용
예 101 99.0 387 99.2 488 .045

(.833)아니오 1 1.0 3 .8 4

1년 이내 

화장품 

구입경험

예 98 96.1 373 95.6 471 .038

(.846)아니오 4 3.9 17 4.4 21

관심도

매우 많다 19 18.6 45 11.5 64

6.956

(.138)

많다 42 41.2 149 38.2 191

보통이다 38 37.3 165 42.3 203

별로 없다 3 2.9 27 6.9 30

전혀 없다 0 .0 4 1.0 4

월평균 

구입개수

1개 이하 53 52.0 203 52.1 256
1.897

(.594)

2-3개 44 43.1 165 42.3 209

4-5개 2 2.0 16 4.1 18

6개 이상 3 2.9 6 1.5 9

구입 장소

화장품 전문점 39 38.2 133 34.1 172

19.172

**

(.004)

백화점 15 14.7 122 31.3 137

대형할인마트 4 3.9 26 6.7 30

인터넷쇼핑몰 26 25.5 50 12.8 76

방문판매 11 10.8 37 9.5 48

홈쇼핑 4 3.9 8 2.1 12

기타 3 2.9 14 3.6 17

제품정보 

얻는 방법

TV등의 광고 10 9.8 61 15.6 71

14.473

**

(.006)

인터넷을 통한 정보 30 29.4 55 14.1 85

잡지광고 5 4.9 31 7.9 36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
40 39.2 173 44.4 213

판매직원 17 16.7 70 17.9 87

전체 102 100.0 390 100.0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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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연속

구분
성분확인군 미확인군 전체

χ 2(p)
N % N % N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종류

(중복선택)

기초화장품 91 44.6 366 47.0 457

8.69*

(.034)

기능성화장품 85 41.7 302 38.8 387

색조화장품 23 11.3 89 11.4 112

바디 및 두발용 

화장품
4 2.0 21 2.7 25

방향화장품 1 .5 0 .0 1

전체 102 50.0 390 50.1 492

화장품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가격 10 9.8 38 9.7 48

2.98

(.811)

품질 33 32.4 115 29.5 148

브랜드이미지 7 6.9 41 10.5 48

디자인 및 용기 2 2.0 4 1.0 6

기능 및 효과 49 48.0 187 47.9 236

용량 1 1.0 2 .5 3

향 0 .0 3 .8 3

전체 102 100.0 390 100.0 492

*p<.05,**p<.01

(3)화장품 구입 시 기재·표시사항 확인 여부

화장품 구입 시 기재·표시 되어진 사항 확인여부(제조 성분을 제외한)를 살

펴보면 예 50.0%,아니오 50.0%로 나타났다.화장품 기재·표시(제조성분을 제

외한)되어진 사항 중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제조년월일 36.3%,제품명 및 브

랜드 23.1%,사용상의 주의사항 19.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가 30.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판매원이 설명해주기 때문에’24.4%,‘관심이 별로 없어서’21.1%,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구매하기 때문에’18.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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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확인 여부

N %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

예 246 50.0

아니오 246 50.0

확인사항

(복수응답)

(N=506)

제품명 및 브랜드 117 47.6

제조년월일 184 74.8

화장품의 용량 59 24.0

제조업자 또는 수입원 49 19.9

사용상의 주의사항 97 39.4

확인하지 않는 

이유

내용이 너무 많아서 75 30.5

글씨가 너무 작아서 13 5.3

판매원이 설명해주기 때문에 60 24.4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구매하기 때문에
46 18.7

관심이 별로 없어서 52 21.1

합계 246 100.0

(N=492)

(4)기재·표시사항 확인 여부에 따른 전성분표시 확인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화장품 구매 시 기재·표시사항 확인군의 성분 확인을 한다는 응답은 ‘예’

36.6%,기재·표시사항 미확인군의 성분 확인 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따라서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집

단이 확인하지 않는 집단보다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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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기재·표시사항 확인 여부에 따른 전성분표시 확인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전체

χ 2(p)예 아니오

N % N % N

기재·표시사항 

확인

예 90 36.6 156 63.4 246 75.247***

(.000)아니오 12 4.9 234 95.1 246

전체 102 20.7 390 79.3 4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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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장품 부작용

(1)화장품 부작용 경험

화장품 부작용 경험을 살펴보면 부작용 경험유무의 경우 ‘예’48.4%,‘아니

오’51.6%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을 살펴보면 ‘피부 발진 및 붉어짐’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뾰루지 및 여드름’이 29.8%,‘가려움증’16.8%,‘따가움,화끈거림’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부작용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을 살펴보면 ‘제품 사용

중단 후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가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제품 사용을 중단 후 제품 지참 없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가 17.7%로

나타났다.‘피부를 진정시키는 관리를 한다’는 10.9%,‘화장품 회사 또는 구입

처에 문의한다’가 10.5%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부작용을 일으킨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7.1%,‘모르고 있다’가 92.9%로 대부분

이 부작용 성분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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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화장품 부작용 경험

N %

부작용

경험유무

예 238 48.4

아니오 254 51.6

부작용증

(N=238)

피부 발진 및 붉어짐 85 35.7

가려움증 40 16.8

뾰루지 및 여드름 71 29.8

부어오름 2 .8

따가움,화끈거림 40 16.8

대처법

(N=238)

해당제품 사용을 중단 후 제품을

지참하여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
17 7.1

해당제품 사용을 중단 후 제품 지참

없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
42 17.7

제품 사용 중단 후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한다
120 50.4

화장품 회사 또는 구입처에 문의한다 25 10.5

피부 진정시키는 관리를 한다 26 10.9

그냥 방치한다 8 3.4

부작용

성분인지

(N=238)

알고 있다 17 7.1

모르고 있다 221 92.9

(N=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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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따른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부작용경험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부작

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23.1%,없는 집단의 18.5%가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을 한다는 응답하여 부작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표 28>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따른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

예 아니오 전체
χ 2(p)

N % N % N

부작용 경험

예 55 23.1 183 76.9 238
1.586

(.208)
아니오 47 18.5 207 81.5 254

전체 102 20.7 390 79.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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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보통’3점,‘아니다’2점,‘전혀 아니다’1점으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전성분표시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문항은 M=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제품 선택 시 도움이 된다는 문항은 3.10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전성분제도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2.81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표 29>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시행 3.02 .72

만족 2.81 .71

제도취지부합 3.24 .83

제품선택 도움 3.10 .85

성분확인 여부에 따른 화장품성분표시제 만족도를 살펴보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의 경우 ‘예’3.16,‘아니오’2.98로 성분확인집단이

미확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현행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만족하고 있다’는 문항은 ‘예’2.95,‘아니오’2.77로 성분확인

집단이 미확인집단보다 높았으며(p<.05),'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도의 취지

에 부합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성분확인 집단이 3.44로 미확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1).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은 ’예‘3.53,’아니오‘2.98로 성분확인집단이 미확

인집단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따라서 성분확인 집단이 미확인집단보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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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성분확인

t
유의

확률

예 아니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
3.16  .700 2.98  .717

2.236

*
.026

현행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만족하고 

있다. 
2.95  .695 2.77  .715

2.267

*
.02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도의 취지의 

부합한다
3.44  .752 3.19  .843

2.712

**
.007

화장품 전성분표지제가 제품선택에 

도움이 된다
3.53  .767 2.98  .839

5.940

***
.000

전체 102 390

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0>전성분 확인 여부에 따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만족도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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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 및 요구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은 ‘예’98.0%,‘아니오’2.0%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전성분표시제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

93.3%,아니다 0.6%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이 87.4%로

높게 나타났다.전성분표시제의 보완 필요성은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

이 58.3%로 보통,아니다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 표시’

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유해 성분을 구분해서 표시’69.9%,‘화장

품 성분의 구체적 효능 표시’62.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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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 및 요구도 (N=492)

N %

제도 필요성
예 482 98.0

아니오 10 2.0

홍보 필요성

매우 그렇다 241 49.0

그렇다 218 44.3

보통 30 6.1

아니다 3 .6

교육 필요성

매우 그렇다 173 35.2

그렇다 257 52.2

보통 58 11.8

아니다 4 .8

보완 필요성

매우 그렇다 87 17.7

그렇다 200 40.6

보통 183 37.2

아니다 22 4.5

요구사항

(중복응답)

(N=1725)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도의 홍보 215 43.7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 표시 383 77.8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 표시 182 37.0

유해 성분을 구분해서 표시 344 69.9

화장품 성분의 구체적 효능 표시 308 62.6

성분의 함량 표시 160 32.5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 안내 책자 배치 133 27.0

기타 2 .4



- 57 -

Ⅴ.고 찰

국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화장품

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공개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의 선택권을 증진시키며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시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그러나 제도 시행 후 2년 넘는 시

간이 경과한 현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잘 알지 못했

으며,표시된 화장품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화학물질이 많아 제품

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화장품의 주 소비계층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전성분표

시제 인식도를 파악하고,피부미용 지식 및 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

등 개별 요인들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소비자 인식과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이 연구를

통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실용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

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도

화장품 전성분표지제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

된 것을 알고 있는 연구 대상자는 전체의 26.6%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김명희(2009),홍가영(2010)의 연구에서도 각각

40.4%,31.7%로 전성분표시제를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소비자보다

더 많았고 여전히 그 인지도는 매우 낮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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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시 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성분을 확인하는 비율은 20.7%로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인지도보다 낮았다.이는 홍가영(2010)의 연구에서도 전성분표

시제도를 알고 있어도 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더 많다(확인군

24.7%,미확인군 75.3%)는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아직도 전성분표시제도의 실

효성이 낮음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그러나 전성분표시제 시행 인지군의 성

분 확인율은 시행 미인지군의 성분 확인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홍가영(2010),이정민(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이

는 당연한 결과로써,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 연구 대

상자에게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과 이 제도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그러나 화장품 성분 표시 확인 정도를 살펴

보면,‘전체적으로 대강 살펴본다’(25.5%)가 가장 많았고,성분 이해도도 보통,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순으로 성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성분표시제의 실질적인 인식도는 드러난 수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즉 성분 확인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홍가영(2010)의 연구에서도 표시된 성분명이 어려

워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정민(2011)도 화장품의

표시사항 문제점 중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나 말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2.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인식과 관련요인 연구

1)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에 따른 전성분표시제 인식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피부미용 지식과 피부관리 태도를 조사해보

았는데,미용지식과 관리태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피부미용 지식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태도 또한 긍정적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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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던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임혜원(1999),명은진(2001),이지수

(2004)의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피부미용

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피부미용 관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피부미용

관리행위의 실천도가 높다고 하였다.

피부미용 지식과 피부관리 태도에 따른 전성분표시제 인식도는 피부관리 태

도가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 시 성분 확인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었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2)화장품 구매행위와 전성분표시제 인식도

화장품 구매행위와 관련된 문항 중 구입 장소 및 제품정보의 습득경로에서

성분확인군과 미확인군의 차이가 있었고,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여부의 경우,화장

품 구매 시 기재·표시사항 확인을 하는 경우에 성분 확인을 더 많이 한다고

조사되었고,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이는 홍가영(2010)연구

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집단이 확인하지 않는 집

단보다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부작용유무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시 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부작

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23.1%,없는 집단의 18.5%가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을 한다는 응답하여 부작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홍가영(2010)연구에서도 부작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성분 확

인을 더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만족도 및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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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들의 경우 평균 3점 정도로 ‘보통’이상

긍정의 대답이었지만 그리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그러나 화장

품 전성분 확인군의 경우 미확인군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전성분표

시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은 예 98.0%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마찬가

지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항목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또한 전성분표시제

의 ‘홍보 필요성’93.3%,‘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87.4%로 높게 나타났다.

즉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지지만 교육 및 제도 홍보,보완점 필요성 등 제도의 개선점이 매우

높게 나타나 그 실효성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전성분표시제

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 표시’,‘유해 성

분을 구분해서 표시’,‘화장품 성분의 구체적 효능 표시’등 성분에 대한 안전

성 및 효능의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홍가영(2010)의 연

구에서도 제도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더 흘렀지만,연구 결과 아직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제품 선택권을 위해 시행 되었지만 제도의

홍보 부족과 소비자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도의 인식과 활용

도가 낮아,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따라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 인식도를 높이고,더불어 소비자가 신

뢰할 수 있고,이해하기 쉽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

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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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성인 여성의 인식도를 파악하고,피

부미용 지식 및 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 등 개별 요인들이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의 시행 인지는 ‘예’26.6%,‘아니오’73.4%로 나타났으며,화장품 구매 시 성

분표시 확인 여부 또한 확인하는 비율이 20.7%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성분표시를 확

인하는 응답자의 성분 확인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강 살펴본

다’(25.5%)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성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통이다’(52.9%),

‘잘 모른다’(32.4%)순으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성분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또한 ‘표시된 성분을 잘 몰라서’(50.0%)로 실제 인

식도는 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인지하

는 그룹의 경우에는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룹보다 화장품

성분 확인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써 연구 대상자

의 피부미용 지식,피부관리 태도,화장품 구매행위,화장품 부작용 등 그 차

이를 살펴보았다.피부미용 지식(16.5),피부관리 태도(29.3)의 평균점수는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피부관리 태도만 화장품 성분표시 확인 여부와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1).전성분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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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화장품 구입장소는(p<.01),화장품 구매 시 제품정보를 얻는 경로

(p<.01),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종류(p<.05)등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한 기재·표시사항 확인여부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

여부를 살펴보면 화장품 구매 시 기재·표시사항 확인군의 성분 확인 여부 응

답은 ‘예’36.6%,기재·표시사항 미확인군의 성분 확인 4.9%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따라서 기재·표시사항을 확인

하는 집단이 확인하지 않는 집단보다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을 더 많이 함

을 알 수 있었다.화장품 부작용의 경우,부작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23.1%,

없는 집단의 18.5%가 화장품 구매 시 성분확인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면,성분확인 여

부에 따른 화장품성분표시제 만족도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p<.05),‘현행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만족하고 있다’(p<.05),'화장품 전

성분표시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p<.01),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된다‘(p<.001)로 전성분 확인 집단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전성분 미확인 집단보다 높았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은 ‘예’98.0%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전성분표시제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

93.3%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정보제공 및 교

육의 필요성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이 87.4%로 높게 나타났

다.전성분표시제의 보완 필요성은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이 58.3%로

높게 나타났다.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사용된 성

분이 안전한지 표시’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유해 성분을 구분해서

표시’69.9%,‘화장품 성분의 구체적 효능 표시’62.6%순으로 높게 나타나 화

장품 성분의 안전성 및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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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및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 제

고를 위해 시행되었지만,소비자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아 그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화장품 전성

분표시제의 실용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야 한다.또한

제품 선택 시 소비자들이 화장품 전성분표시를 확인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성분과 그 기능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용이한 접근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정부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소비자 또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화장품의 규정 및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선택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는 과정에

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이에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조사 대상이 서울,경기지역의 여성들로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을 성별,지역별로 더욱 확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응답 시 응답자의 심리적인 상태,

태도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였고,선행 연구들이 부족하여 설문 문항에도 한

계점이 많았다.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행 조사와 분석을

통한 문항들이 구성되어 측정도구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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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AdultWomen'sAwarenessofWhole

CosmeticIngredientLabellingandRelated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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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adultwomen'sawarenessof

wholecosmeticingredientlabelling,theimpactoftheirindividualfactors

such as skincare knowledge,skincareattitude and cosmetic purchasing

behaviorontheirawarenessofwholecosmeticingredientlabelling,andthe

correlationoftheirindividualfactorstoawareness,asadultwomenarethe

main consumers of cosmetics.It's basically meant to provide some

informationonwaysofspreadingawarenessofwholecosmetic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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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lingamongconsumersandtheirsatisfactiontomakeacontributionto

thesuccessfulentrenchmentofwholecosmeticingredientlabelling.

Thesubjectsinthisstudywere514womenwhowereselectedfrom the

metropolitan area.They were in their20s to 40s and made use of

cosmetics thatthey bought.After a survey was conducted during a

two-weekperiodoftimefrom April6to19,2011,theanswersheetsfrom

492respondentswereanalyzed.

Thefindingsofthestudywereasfollows:

First,as a resultofanalyzing their awareness ofwhole cosmetic

ingredientlabelling,26.6percentwerecognizantofit,and 73.4percent

weren't.20.7 percentchecked the ingredientlabelwhen they bought

cosmetics,whichindicatedthattheconsumersweren'twellawareofwhole

cosmeticingredientlabellingnoruseditalot.How muchtherespondents

checked the whole ingredientlabelwas investigated,and the largest

group(25.5%)roughlydidthatingeneral.Andthegreatestgroup(52.9%)

hadan averagelevelofknowledgeaboutcosmeticingredients,and the

second biggestgroup(32.4%)didn'tknow wellaboutthem.Thus,they

weren'twellcognizantoftheingredients.Thereason why they didn't

checkthewholeingredientlabelwasanalyzed,and50.0percentrepliedthat

theydidn'tknow wellaboutcosmeticingredients,whichshowedthattheir

actualawarenessofwholecosmeticingredientlabelling was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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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whowerecognizantofwholecosmeticingredientlabellingchecked

cosmetic ingredients more than the others who weren't,and the gap

betweenthetwowasstatisticallysignificant(p<.001).

Second, whether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volving skincare

knowledge,skincareattitude,purchasing behaviorandexperienceofside

effects made any differences to their awareness of whole cosmetic

ingredientlabellingwasanalyzed.Amongtheirgeneralcharacteristics,only

occupationmadea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towhethertocheck

thewholeingredientlabelornot(p<.01).Althoughtheyscoredhigherin

bothofskincareknowledge(16.5%)andskincareattitude(29.3),justskincare

attitudemadeasignificantdifferencetowhethertochecktheingredient

label or not(p<0.01).When their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was

comparedinconsiderationofwhethertocheckthewholeingredientlabel,

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accordingtothatintheplace

ofpurchase(p<.01),information acquisition route(p<.01)and thetypeof

cosmetics they mainly bought(p<.05).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heckingtheinstructionsofcosmeticsandingredientchecking,36.6percent

ofthewomenwhocheckedtheinstructionscheckedtheingredientlistings

aswell,andjust4.9percentofthosewhodidn'tcheckedtheinstructions

checkedtheingredientlistings.Thegapbetweenthetwowasstatistically

significant(p<.001).Thus,the women who checked the instru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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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scheckedtheingredientlistingsmorethantheotherswhodidn't.

Third,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with whole cosmetic ingredient

labellingandtheirneedsforthat,whetheringredientcheckingmadeany

differences to satisfaction with cosmetic ingredient labelling was

investigated,and thewomen whochecked alltheingredientsexpressed

moresatisfactionthantheotherswhodidn't,andtheintergroupgap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ormer replied that this system was

implementedwell(p<.05),thattheyweresatisfiedwithit(p<.05),thatthe

intentofthesystem waswellactualized(p<.01)andthatitwasbeneficial

totheselectionofcosmetics(p<.001).

As to the necessity ofwhole cosmetic ingredientlabelling,the vast

majority(98.0%)felttheneedforthat.InrelationtothenecessityofP.R.

aboutthat,publicityaboutthesystem wasconsideredhighlynecessary,as

93.3percentansweredthatitwouldbeverynecessaryornecessary.In

termsofthenecessityofrelatedinformationandeducation,asmanyas

87.4percentrepliedthatrelevantinformationandeducationwouldbevery

necessaryornecessary.Asforthenecessityofcomplementingthesystem,

asmanyas58.3percentconsideredthattobeverynecessaryornecessary.

Regarding their needs for that,the largest group(77.8%) called for

information on the safety of ingredients, and the second biggest

group(69.9%)repliedthatharmfulingredientsshouldseparatelybe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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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hirdgreatestgroup(62.6%)askedfordetailedinformationontheeffect

ofingredients.Thus,they demandedinformationoncosmeticingredients

andtheirsafety.

Even though whole cosmetic ingredientlabelling has been introduced

sinceOctober,2008,it'sfoundinthisstudythatawarenessofitwasn't

yetwidespreadamongtheconsumers.Theydidn'tmakeuseofitwhereas

theywerehighlycognizantofitsnecessity,buttheycalledforinformation

on cosmeticingredients.Itimpliesthatconsumersshould betaughtto

checktheentireingredientlistingsbyprovidingnecessaryinformationand

education.

Toraiseawarenessandutilizationofwholecosmeticingredientlabelling

amongconsumers,thegovernmentandcosmeticcompaniesshouldreinforce

theirpublicity aboutthat,and offering reliable and easy-to-understand

informationandeducationseemstobe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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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에서 피부비만관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설문지의 모든 문항 하나하나가 본 연구에

서 매우 중 요한 자료로 이용되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답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귀하께서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내용 및 답변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

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부 록

< 설 문 지 >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성인 여성의 인식 및 관련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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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다

2. 피부관리를 하는 것은 피부노화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우므로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4. 흡연, 음주는 피부건강에 유해하므로 삼가 

1.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20대(20~29)     ② 30대(30~39)    ③ 40대(40~49)     

(2) 귀하의 결혼 유무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공무원

   ⑤ 생산/제조직     ⑥ 전업주부     ⑦ 자영업    ⑧ 기타(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③ 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및 졸업

(5) 귀하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5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하    ⑤ 500만원 이하    ⑥ 500만원 이상

2. 다음은 피부관리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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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다.

5. 계절에 맞는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

여 건강한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6.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을 위해 마사지를 주기

적으로 한다. 

7. 화장품은 피부타입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화장품은 버린다

9. 피부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을 

통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10.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문    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여드름이 있는 경우 유분기가 없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다

2.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 현상이 촉진된다.

3. 정상 피부란 PH 4.5~6 사이인 약산성 상태를 말한다.

4.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

5. 스트레스는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

6. 자극적인 음식은 피지분비를 촉진시킨다.

7. 두 가지 이상의 피부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합성 피부라 

한다.

8. 비타민E는 항산화기능이 있어 피부노화를 예방해 준다.

9. 수면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10. 피부노화는 25세 전후부터 시작된다.

 

3. 다음은 피부미용지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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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F와 PA는 둘 다 자외선 차단지수를 말한다.

12. 피부타입에 관계없이 각질제거는 자주 할수록 피부에 좋다.

13. 여성의 피부는 20대 때 피부타입이 결정되어 계속 유지된다.

14. 베이비 화장품은 순해서 성인에게도 좋다.

15. 딥클렌징은 표피층에 누적된 피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성피부에는 알코올 함량이 많은 화장수를 사용한다.

17. 흐린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

18.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야채나 과일 등 알카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19. 클렌징 제품은 세정력이 강할수록 피부건강에 좋다.

20. 아이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한다. 

4. 다음은 화장품 구매행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현재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1년 이내에 화장품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평소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4) 귀하의 월평균 화장품 구입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개 이하    ② 2~3개    ③ 4~5개    ④ 6개 이상  

(5) 화장품의 구입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1개 선택)

  ① 화장품 전문점 및 브랜드숍      ② 백화점  

  ③ 대형 할인마트                  ④ 인터넷 쇼핑몰 

  ⑤ 방문 판매                      ⑥ 홈쇼핑 

  ⑦ 병원 및 약국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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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가 화장품 구입 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① TV 등의 광고   ② 인터넷을 통한 정보   ③ 잡지 광고 

  ④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⑤ 판매 직원 

(7) 귀하가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기초 화장품       ② 기능성 화장품       ③ 색조 화장품  

   ④ 바디 및 두발용 화장품      ⑤방향 화장품

(8) 화장품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가격 ② 품질 ③ 브랜드 이미지 ④ 디자인 및 용기 

    ⑤ 기능 및 효과 ⑥ 용량 ⑦ 향

(9) 귀하는 화장품 구입 시 화장품에 기재·표시 되어진 사항(화장품 성분 제외)을     

  읽어보십니까?

   ① 예( (10)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1)번 문항으로 이동)

(10)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 중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다수일 경우 3개까지만 고르시오)

   ① 제품명 및 브랜드  ② 제조년월일   ③ 화장품의 용량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원  ⑤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용이 너무 많아서 

   ② 글씨가 너무 작아서

   ③ 판매원이 설명해주기 때문에 

   ④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구매하기 때문에

   ⑤ 관심이 별로 없어서

5. 다음은 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1)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부작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분만  2,3,4번 문항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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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표시 성분) 전성분표시제 (표시 성분)

• 타르색소, 금박, 인산염, 과일산

• 기능성화장품의 성분

• 살균․보존제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함량 순으

로 기재

•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

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2) 귀하가 경험하신 피부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① 피부 발진 및 붉어짐   ② 가려움증    ③ 뾰루지 및 여드름   

   ④ 통증    ⑤ 부어오름     ⑥ 따가움, 화끈거림  

(3) 피부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①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 후 제품을 지참하여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

   ②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 후 제품 지참 없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

   ③ 제품 사용 중단 후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한다.

   ④ 화장품 회사 또는 구입처에 문의한다.

   ⑤ 피부 진정시키는 관리를 한다.

   ⑥ 그냥 방치한다.

(4)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하신 후 부작용을 일으킨 성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6.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인식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 참고내용을 읽고 답하여 주

십시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2008년 10월 18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

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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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위의 지문을 읽기 이전 우리나라에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2,3번 문항 모두 체크)           ②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이동)

(2) 귀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           ② 인터넷          ③ 신문, 잡지   

   ④ 주변 사람     ⑤ 화장품 가게     ⑥ 기타(      )

(3) 귀하는 화장품 구매 시 전체 성분표시를 확인 하십니까?

   ① 예 ( 4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전체 성분을 확인하시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4번~7번)  필수체크!

(4) 귀하는 화장품의 전체 성분표시내용을 어느 정도나 확인 하십니까?

   ① 모든 성분을 꼼꼼히 확인한다 

   ② 주요성분들을 확인한다

   ③ 추출물 등 기능성 성분들을 확인한다

   ④ 유해한 화학성분의 유무를 확인한다 

   ⑤ 본인의 피부 알러지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의 유무를 확인한다

   ⑥ 전체적으로 대강 살펴본다

   ⑦ 전체 성분 표시가 되어있는지 정도만 확인한다

(5) 화장품의 전체 성분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②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③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④ 광고하는 성분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⑤ 그냥 화장품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6) 화장품에 기재된 전체 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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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알고계신 화장품 성분의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화장품 판매처 직원

  ② 인터넷 포털 검색 

  ③ 화장품 회사 홈페이지 

  ④ 화장품 관련 서적 및 잡지

  ⑤ 친구, 가족, 동료 등 지인을 통해서 

  ⑥ 식약청 또는 관련 협회 홈페이지

 *전체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 분만 체크하세요(8번)

(8) 화장품 구매 시 전체 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표시된 성분을 잘 몰라서

  ② 성분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③ 글씨가 너무 작아서

  ④ 판매직원이 주요 성분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구매하기 때문에

  ⑥ 표시된 성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7. 다음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만족도에 관해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

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현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잘 시

행되고 있다

2. 현행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만족하

고 있다

3.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도의 취지

에 부합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시행”

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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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 및 요구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1)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귀하의 요구사항을 고르세요( 4개까지만 선택 )

   ①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홍보 

   ②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 표시

   ③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 표시

   ④ 유해 성분을 구분해서 표시

   ⑤ 화장품 성분의 구체적 효능 표시

   ⑥ 성분의 함량 표시

   ⑦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 안내 책자 배치

   ⑧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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